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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ue-Su Ha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Korean local participation system for national 

policy-making in terms of central-local relations. To investigate the local participation 

system, the paper adopted four national policy areas; law making, national planning, 

policy coordination, and national project. In law making, local participation system(LPS) 

still remains symbolic and ritualistic stage, where local governments just express their 

opinion about bills. In national planning, LPS is superficial in that central government 

does not take local opinions seriously. In policy coordination, LPS is close to the 

asymmetric type driven by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there are some laws for 

ensuring the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In 

proceeding national projects, LPS is far from a power-sharing system between 

central-local governments due to central one-way drive. In conclusion, the paper 

suggested that LPS should be transformed from central-driven system to co-decision or 

local-driven one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the central-local relations. 

Keywords: Participation for National Policy-Making, Central-Local Relations,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 서 론

1990년대 이후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 인력, 재원의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량과 자율성

을 제고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체감성과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편승하여 사무와 정원에 관한 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국세의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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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자주재원의 이양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자치역량의 부족을 이유로 획기적인 지방분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상호 이

해관계가 다른 지방분권 이슈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좌우될 수밖

에 없어 그 추진성과도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정이나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견투입 기회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지방분권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중앙-지방간 의견 불일치 조정, 자치권 침해 방지, 국정의 

효과성 확보, 민주주의 체제 완성 등에 의해 정당화된다(하동현, 2016; 김성호, 2004).1)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지닌 행정주체이므로 국가차원의 거시적 의사와 지

방차원의 미시적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 지방의 국정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가 추

진하는 정책이 지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방은 자치권의 침해 방지차원에서 적극적으

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모든 국가의 정책은 지방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지방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높은 성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국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주

민의 풀뿌리 정책참여를 보완하여 민주주의체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정책결정이

나 정책집행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책 선호가 다른 상황에서 중앙에서 일방

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강도(policy intensity)를 떨어뜨리고 집행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선호 차이에 따라 정책강도 저하, 정책집행 실패, 정책형성 

실패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Balme & Ye, 2014: 151-152).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정책을 선호할 때 정책강도는 높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책강도가 떨어진다. 둘째, 중앙

정부는 정책을 선호하고 지방정부가 선호하지 않을 경우 집행공백(implementation gap)이 발

생한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해당 정책을 채택하도록 설득하지 못할 때나 

국가의 능력 부족 때문에 지방정부의 순응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정책집행은 실패한다. 셋째, 

중앙정부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으나 지방정부가 선호할 때는 정책형성 공백(formulation gap)

이 발생한다. 중앙정부가 정책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정책주도권을 가지면 정

책결정 공백이 발생하여 지방차원에서 최고의 성과를 위한 상향 경쟁(race to the top)이나 규

제완화를 위한 하향 경쟁(race to the bottom)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지방관계론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수

준을 진단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첫째, 중앙-지방관계이론과 주민참

1) 하동현(2016)은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논거로 거시적 의사와 미시적 의사간 불일치 조정, 중앙-지
방간 협동, 자치권의 절차적 확립, 자율성 제약에 대한 보상적 조치 등을 들고 있고, 김성호(2004)는 
국가-지방간 상호교류, 자치권의 절차적 보장, 계획고권 연계, 지역이익 반영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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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을 고찰하여 중앙-지방관계, 국정참여수준, 그리고 국정참여 국면을 중심으로 분석을 위한 

틀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분석틀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입법과정, 국가

계획수립, 협의조정제도, 국책사업 추진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

막으로, 중앙-지방관계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한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이론적 논의 

1) 중앙-지방정부 관계론 

중앙-지방관계에 관한 이론모형은 대체로 중앙지배, 상호의존, 독립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Wright(1978)는 연방-주정부 관계에 대하여 분리권한모형, 내포권한모형, 중첩권한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포권한은 중앙지배이고 분리권한은 독립관계이며 중첩권한은 상호의존을 

의미한다. Elcock(1994)는 단방제국가의 중앙-지방 관계를 대리인모형, 동반자모형, 상호의존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대리인은 중앙지배이고 동반자는 독립관계이며 상호의존은 글자그

대로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한다. 일본의 村松岐夫(1988)는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

경쟁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는 중앙지배를 의미하고 후자는 상호의존관계를 의미한다

(최외출･김성환, 1991: 81-82). 이후 연방제국가의 연방-주정부 관계나 단방제국가의 중앙-지

방정부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모형도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먼저 연방제 국가의 연방-주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연방-주정부간의 독립관

계에 관한 모형이다. 이원연방제(dual federalism)와 다층케이크 모형(layer cake model)이 이에 

속한다. 이원연방제나 다층케이크 모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자 명확히 구분된 권한 및 기능 

영역을 가지고 서로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Grodzins, 1966; Entwistle et al., 

2014: 311-312). 둘째, 연방-주정부간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모형이다. 협력적 연방제

(cooperative federalism)과 마블케이크 모형(marble cake model)이 이에 속한다. 협력적 연방제

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상호의존적인 상황에서 협력적으로 정부활동을 전개한다는 의미이고, 

마블케이크 모델은 대리석 무늬의 케이크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경계가 모호하며 상호 

중첩적이고 협력적인 영역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Conlan, 2017: 173; Elazar, 1964: 279; 

Derthick, 2001: 138-161). 셋째, 상호의존성을 전제하면서도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우위를 주

장하는 정부간관계 모형이다. 목책 연방제(picket fence federalism)와 창조적 연방제(creative 

federalism)는 연방정부의 우위를 주장하는 모형이다. 목책 연방제는 보조금 프로그램(말뚝)으로 

구성된 경계(울타리)를 둘러싸고 연방정부가 우위적 통제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Wal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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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pson & Burke, 2008: 38). 창조적 연방제도 연방-주정부 관계에서 연방정부의 관여와 통제

를 강조한다. 그에 반해 집행부 연방제(executive federalism)는 주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

는 이론모형이다(Thompson, 2013: 6-7). 이는 집행부 수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주정부의 재량

과 주도적 역할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정부 우위를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방제 국가의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면, 첫째, 중앙우위의 관계 

모형이다. 국가통제 관점과 강한 중앙(strong center) 그리고 비대칭적 권력모형(asymmetric 

power model)이 이에 속한다(Griggs & Sullivan, 2014; Marsh, 2008; Davies, 2002; Bache, 

2003). 이러한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배적인 행위자이고, 네트워크보다는 계층제와 관료제에 의

존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대등관계 모형이다. 약한 중앙(weak centre) 관점과 다원주의 관점이 

이에 속한다(Laffin, 2013: 196; Entwistle et al., 2014: 898; Rhodes, 1996: 665). 이 모형에 

의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자 고유한 권한영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독립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의존관계 모형으로 파트너십 모형(partnership model)이 이에 

속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일정한 정책영역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기 때문에 중

앙과 지방정부는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Midwinter, 2009: 66). 다시 말해 중앙

정부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에 의존해야 하고, 지방정부도 자신의 권한영역에 대해서

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 주민참여이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은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비유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주민참여이론을 원용하여 지방정

부의 국정참여 수준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이론 중에서도 주민참여유형 분류는 중

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수준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준거기준을 포

착할 수 있다. 주민참여 유형분류는 Arnstein(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시민참여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고, 

다시 비참여단계, 형식적 참여단계, 그리고 시민권력 단계로 재분류하고 있다. 즉 조작

(manipulation)과 치유(therapy)는 비참여단계에, 정보제공(informing)과 자문(consultation) 그

리고 유화(placation)는 형식적 참여단계에, 그리고 파트너십과 권한위임 그리고 시민통제는 시

민권력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시민참여유형은 Arnstein의 영향을 받아 7-8단계의 틀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Dorcey et al.(1994)은 정보제공, 교육, 정보수집, 반응에 대한 자문, 이슈 정의, 

아이디어 검토, 합의형성, 지속적 관여 등 8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Pretty(1995)는 수동적 참여, 

정보제공, 협의(consultation), 인센티브 참여, 기능적 참여(functional participation), 상호작용

적 참여, 자발적 동원(self-mobilisation) 등 7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Wilcox(1994)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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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공동결정(deciding together), 공동행동(acting 

together), 지속적 참여(supporting)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민참여유형은 3-5단계로 구분되는데, 먼저 3단계를 살펴보면, Tosun(1999)

은 공동체 참여의 유형으로 강제적 참여(coercive participation), 유도적 참여(induced 

participation), 그리고 자발적 참여(spontaneous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Green & 

Hunton-Clarke(2003)는 정보제공형 참여(informative participation), 협의형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 그리고 의사결정형 참여(decisional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 있다. Ekman & 

Amnå(2012)는 비참여(non-participation), 잠재적 정치참여(civil participation), 명시적 정치참

여(political participation)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다음 주민참여를 5단계로 구분하는 방

식인데, 7-8단계의 복잡성과 3단계의 단순성을 조화시킨 방식으로 볼 수 있다. Jackson(2001)은 

정보제공(informing), 시민교육(public education), 반응 검토(testing reaction), 아이디어와 대

안 도출, 합의형성(seeking consensus)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Wong et al.(2010)은 참여유

형으로 형식적 참여, 상징적 참여, 다원적 참여, 독자적 참여, 자율적 참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형식적 참여(vessel)는 빈 배에 물을 채우듯 정책결정자가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방식이고, 상징적 참여(symbolic)는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며, 다

원적 참여(pluralistic)는 정책결정자와 주민이 공동결정하는 방식이며, 독립적 참여

(independent)는 정책결정자가 주민에게 대다수의 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이며, 자율적 참여

(autonomous)는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학자들이 분류한 주민참여의 단계 또는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주민참여의 다양한 유형 비교

학자 단계 참여유형
Arntein(1969) 8단계 조작, 치유, 정보제공, 자문, 유화, 파트너십, 권한위임, 시민통제
Dorcey et al.

(1994)
8단계

정보제공, 교육, 정보수집, 자문, 이슈 정의, 아이디어 검토, 합의형성, 지속
적 관여

Pretty(1995) 7단계
수동적 참여, 정보제공, 협의, 인센티브 참여, 기능적 참여, 상호작용적 참
여, 자발적 동원

Wilcox(1994) 5단계 정보제공, 협의, 공동결정, 공동행동, 지속적 참여
Tosun(1999) 3단계 강요적 참여, 유도적 참여, 자발적 참여

Green & Hunton-
Clarke(2003)

3단계 정보제공, 협의, 의사결정

Ekman & Amnå
(2012)

3단계 비참여, 잠재적 정치참여, 명시적 정치참여

Jackson(2001) 5단계 정보제공, 시민교육, 반응검토, 대안도출, 합의형성
Wong et al.(2010) 5단계 형식적 참여, 상징적 참여, 다원적 참여, 독자적 참여, 자율적 참여



80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1호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소극적 참여나 형식적 참여에 더하여 

비참여를 포함시키고 있고,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도 합의형성이나 시민통제 등으로 나누고 있

다. 5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소극적 참여단계인 정보제공에서 출발하여 합의형

성이나 지속적 참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3단계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정보제공, 협의, 의사결정

으로 구분하거나 강요적 참여, 유도적 참여, 자발적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

할 때, 주민참여는 비참여단계(조작, 치유), 소극적 참여(정보제공, 유화, 자문, 교육, 정보수집), 

적극적 참여(파트너십, 권한위임, 기능적 참여, 반응검토, 대안도출), 공동결정(의사결정, 독자

적 참여, 합의형성, 상호작용, 공동행동), 그리고 시민주도(시민통제, 자율적 참여, 지속적 관여, 

자발적 동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비참여에서 시민주도로 갈수록 참여의 수준은 높아지고 

시민들의 권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민참여 단계 및 유형 분류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적용하면, 비참여단

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중앙-지방정부 관계가 내포권한모형이나 대리인모형

에 가까울 경우 지방정부는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작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비참여는 나타

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있어서는 소극적 참여(passive 

participation), 협의형 참여(consultation), 공동결정(co-decision), 지방주도(local initiative) 등

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소극적 참여는 정보수집, 정보제공, 의견제시, 형식적 참여 

등을 포함하고, 협의형 참여는 자문, 협의, 의견교환, 대안도출 등을 포함하며, 공동결정형 참여

는 상호작용, 합의형성, 권한공유, 공동행동 등을 포함하며, 그리고 지방주도형 참여는 자발적 

참여, 주도적 참여, 시민통제, 지속적 참여 등을 포함한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의 바람직한 유

형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공정성(fairness)과 유능성(compete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Webler & Tuler, 2000). 국정과정에 참여하는 지방정부는 발언과 토론 그리고 정책결정 참여

에 있어서 공정하다고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참여과정을 통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정성과 유능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나 협의형 참여보다는 공동결정이나 주도형 참여의 형태를 띨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 숫자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고, 중앙-지방 관

계의 진단이나 지향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정

부의 국정참여방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며, 일부 연구의 경우에도 중앙-지방관계의 

수준이나 국가체제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히 국정참여의 확대방안을 제

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두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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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이다(김성호, 2004; 심익섭, 2007). 이

들 연구의 주요 특징은 지방정부 국정참여의 문제점과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성호는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심

익섭은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독일사례에 기초하여 개선대

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고찰한 연구이다(전학선, 2016; 

최진혁, 2011; 심재승, 2015; 하동현, 2016). 이들 연구의 주요 특징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주는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학선과 최진혁은 프

랑스의 제도를 고찰하고 있고, 심재승과 하동현은 일본의 제도를 고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선행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 관계나 지방분권의 지향점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중앙-

지방관계에 상응하는 수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방의 국정

참여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방향과 지향점을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은 낮은 국정참여만 문제 삼을 

뿐 확대해야 하는 이유와 바람직한 수준에 대한 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선진국의 제도

에 관한 연구들도 헌법에 의한 국가형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역사와 변화, 그리고 해당 

국가의 중앙-지방 관계의 수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법률에 

규정된 국정참여제도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앙-지방간 협의기구 설립 

대안 등 전향적인 국정참여제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중앙-지방간 관계 및 향후 변화 방향을 고려

하여 그에 부합하는 지방정부 국정참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현재 중앙-지방관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간 대등한 협

의제도(공동결정)를 통해 바람직한 중앙-지방 관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선진

국의 국정참여제도를 참고하되, 정치체제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 상황에 적용가능한 대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지방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향성에 기초하여 검토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3. 분석틀

중앙-지방관계를 고려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관계, 국

정참여수준, 그리고 국정참여의 국면 등 세 가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먼저 중앙-지방

관계에 대한 고려이다. 앞서 살펴본 이론에서는 중앙-지방관계를 종속적 관계, 독립적 관계, 

상호의존적 관계로 구분하고 있다. 종속관계에서는 내포권한모형과 대리인모형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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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와 명령이 이루어지고 지방정부는 그에 따르는 대리인의 지위에 

머문다. 독립관계에서는 대등권한모형, 이원연방제, 다층케이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

과 지방정부가 명확히 구분된 독자적인 권한영역을 보유하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는 침해하

지 않는다. 상호의존관계에서는 권한중첩모형, 협력적 연방제, 마블케이크 연방제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권한영역과 상호 중첩적 권한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첩영역

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은 완전독립이나 완전종속

적 관계를 갖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관계유형은 중앙우위와 지방우위의 중간 영

역으로 귀결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 대등적 상호의존관

계, 지방우위의 상호의존관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수준이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수준은 소극적 참여, 상호협의, 

공동결정, 지방주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수준은 중앙-지방관

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앙-지방정부 관계가 여전히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이면 지방정

부의 국정참여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매우 낮거나 낮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지방우위의 상호의

존관계이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수준도 그에 상응하여 높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

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수준은 소극적 참여유형인 의견제시에 머물 

것이고, 그 관계가 점차 오른 쪽으로 이동해가면서 정책협의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 다음 단계

에서는 공동결정(joint decision-making)이 증대되고 지방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서는 지방주

도(local initiative)의 참여가 늘어날 것이다. 중앙-지방의 관계에 따른 국정참여 수준을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1> 중앙-지방정부 관계에 따른 국정참여 수준 도식화

마지막으로 국정참여의 국면에 대한 고려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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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정책결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법률의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에 따라 국가의 

정책은 법률과 일반적 정책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국가정책은 계획수립과 국책사업 

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수립은 SOC 등에 관한 물리적 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이고, 국책

사업은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정책이나 제도운영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사회보

장기본법 등에서는 협의와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국면은 입법과정, 국가계획수립, 협의조정제

도, 그리고 국책사업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상의 중앙-지방관계, 국정참여 수준, 그리고 

국정참여 국면을 고려하여 분석틀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을 위한 준거기준

기준 내용

중앙-지방
관계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 중앙정부 주도의 상호의존관계 유지

대등적 상호의존관계: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상호의존관계 유지

지방우위의 상호의존관계: 지방정부 주도의 상호의존관계 유지

국정참여 
수준

소극적 참여: 정보수집, 정보제공, 의견제시, 형식적 참여 등 

상호협의: 정책자문, 정책협의, 의견교환, 대안도출 등 

공동결정: 상호작용, 합의형성, 권한공유, 공동행동 등

지방주도: 자발적 참여, 주도적 참여, 지방통제, 지속적 참여 등

국정참여 
국면

입법과정: 개별적 입법과정 참여, 집합적 입법과정 참여 등

국가계획수립: 광역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협의조정제도: 사회보장정책협의, 행정협의조정 등

국책사업추진: 사드배치, 4대강 사업, 누리사업 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정부 우위의 상호의존관계, 대등적 상호의존관

계, 지방정부 우위의 상호의존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지방정부 관계는 직접 측정

을 시도하지 않고 하혜수(2019)의 논문을 활용할 것이다. 국정참여 수준은 소극적 참여, 상호협

의, 공동결정, 지방주도로 구분할 것이다. 소극적 참여는 정보수집, 정보제공, 의견제시, 형식적 

참여 등을 포함하고, 상호협의는 정책자문, 정책협의, 의견교환, 대안도출 등을 포함하며, 공동

결정은 상호작용, 합의형성, 권한공유, 공동행동 등을 포함하며, 그리고 지방주도는 자발적 참

여, 주도적 참여, 지방통제, 지속적 참여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국정참여 국면은 입법과정, 국

가계획수립, 협의조정제도, 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할 것이다. 입법과정은 지방정부의 개별

적 입법과정 참여와 지자체협의회 등을 통한 집합적 입법과정 참여로 구분하고, 국가계획수립

은 광역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등으로 구분하며, 협의조정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

경에 대한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제도와 중앙-지방간 갈등조정을 위한 행정협의조정제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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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것이다. 국책사업추진은 사드배치, 4대강사업, 누리사업 등 국책사업을 둘러싼 지방정부

의 참여를 고찰할 것이다. 

Ⅲ.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분석

1. 입법과정: 제한적･형식적 참여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참여는 개별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고, 법률안 제출 

주체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제출 법률안과 행정부 제출 법률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개별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참여이다. 개별 지방정부의 참여는 헌법에 따라 국회와 행정

부에서 제출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55). 먼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는 청원

이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국회법에는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국회법 §123), 청원자에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원, 단체장 등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중요

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64).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지방정

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참여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과 공청

회는 참여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에

서 참여의 제한성과 형식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행정부 제출 법률안의 경우 지방정부의 참여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정부의 

입법절차를 보면, 법률안의 입안, 부패영향평가, 관계기관의 협의, 입법 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입법 예고 단계에서 지방정부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협의에는 관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중앙행정기관들이 참여하므로 중

앙-지방간 상호 대등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한 중앙주도의 입법안에 지자체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절차법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해 널리 공고하고, 의견 제출이 있을 경우 제

출자에게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절차법 §42-43). 그러나 이러한 제

도 역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여부의 결정은 중앙정부에게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참여수

단을 탈피하기 어렵다. 

둘째, 집합적 입법과정 참여이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개별 지방정부의 참여보다는 지방

정부의 집합적 국정참여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지방정부의 참

여가 아닌 지자체연합의 참여제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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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와 전체 연합체가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

부장관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65)고 규정하고 있다. 그

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

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지방자치법 §165). 또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전체 연합체는 지방

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165)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의 

국정참여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한 간접적 의견제시일 뿐만 아니

라 제안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참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4대 연합체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국회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2011년 3월 25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기류가 강하고 자치권의 유린에 대한 전문

가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이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취득세 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지방정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세 감면을 단행한 중앙정부의 일방

적 행동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긴 바 있다. 

2. 국가계획수립: 방어적･소극적 참여

국가의 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국가계획수립과정에의 참여와 일반 국정과정에

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계획수립과정에의 참여를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청취를 규정하

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

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5). 또한 자연환경기본법은 자연환경보전기

본방침 수립에 있어서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보전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한다(자연환경기본법 §6). 아울러 지방자치분

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 §5). 이처럼 국가계획 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이행에 초점을 둔 방어적･소극적 참여에 그치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제도는 정책결

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창조적 대안(creative options)을 얻거나 집행현장에 관련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성과확보용이 아니라 의견수렴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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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나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수립뿐만 아니라 국정 일반에 관한 의견반영 및 간접적 의견청취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17)에는 국가는 지

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협

의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17).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구성(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44)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국가균형발전특

별법 §22)에 있어서 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간접적 

의견투입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에 관한 선언적 규정, 포괄적 규정, 

그리고 간접적 조치 규정 등은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어렵다. 국정 일반

에 관한 의견 수렴 규정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고, 간접적 참여는 대리인이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왜곡 반영하는 대리인 문제(agent problem)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에서 제출하는 의견들은 중앙정부의 의견과 다른 경우가 많고, 더

욱이 지방정부 간에도 의견들이 수렴되기보다는 서로 충돌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이유 때문에 중앙정부는 당초 수립한 계획에 부합되는 의견들만 선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

고, 다수 지방정부간 의견이 상충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정부의 의견을 국정에 소극적으로 반

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방4대 협의체 중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앙

정부에게 제출한 의견 반영도를 살펴보면, 지방정부의 의견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는 2005-2017년까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출된 의

견의 반영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 대한민국 시도지사의 의견 반영도

구분 계 수용 수용곤란 장기검토 미회신

2017 21 2 5 3 11

2016 16 3 4 9 0

2015 37 7 12 16 2

2014 15 4 4 7 0

2013 25 15 8 2 0

2012 37 13 13 11 0

2011 42 14 17 11 0

2010 30 11 14 5 0

2009 49 28 13 8 0

2008 27 16 7 4 0

2007 63 33 22 7 1

2006 34 24 8 2 0

2005 46 21 15 10 0

계 442 191 142 9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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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2005-2017년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442건 중에서 수용된 건수는 일부수용을 포함하여 191건으로 43.2%에 그치고 있다. 수용곤란

은 142건(32.1%)이고, 장기검토는 95건(21.5%)이며, 심지어 미회신도 14건(3.2%)에 이르고 있

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수용률은 45.7%, 2006년 70.6%, 2007년 52.4%, 2008년 59.3%, 

2009년 57.1%, 2010년 36.7%, 2011년 33.3%, 2012년 35.1%, 2013년 60%, 2014년 26.7%, 

2015년 18.9%, 2016년 18.5%, 2017년 9.5%로 2014년 이후 수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협의･조정제도: 중앙정부 편향의 비대칭성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있어서 의견의 청취나 수렴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는 상호 협의･조

정하는 제도이다. 협의(consultation)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에 대하여 토

론하고 의논하는 것을 의미하고, 조정(coordination)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활동이 서로 조화되

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평가하면, 일부 정

책분야를 중심으로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편향된 비대칭적인 내용

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제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의 편향성은 

국토기본법에 잘 나타나 있다. 국토기본법(§20)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종합계획, 시･군종합

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이 서로 상충되거나 국토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을 때 중앙행정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적 협의제도는 드러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26)에

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

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

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 규정에 대하여 서울시나 성남시에는 

동의가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를 지키는 의미라고 주장하였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협의는 동의

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한겨레, 2015년 10월 8일). 객관적인 입장

에서 보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하도록 규정한 조항의 취지를 보면 단순한 절차

준수의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중앙-지방간 협의와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소속과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의 편향

성은 드러난다. 먼저 지방자치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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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달리할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도

록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 §168). 그러나 국무총리소속의 조정위원회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조정하기 쉽고, 더욱이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지방자치단체관련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 4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

장, 법제처장),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전문가 4명,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장관과 시도지사 중에

서 위원장이 임명한 위원 5명이다. 명백하게 중앙부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60%를 초과

하며, 나머지 5명의 위원도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영향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중앙과 

지방정부간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에 편향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사항과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방

재정법 §27의2). 이 경우에도 위원 15명 중 11명은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4명만 지방정

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에서 대등한 협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4. 국책사업추진: 사후적 의견수렴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저항할 때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사후적으로 청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드 배치 갈등, 동남권 신공항 갈등, 4대강 갈등, 누리과정 갈등 등에서 공통적으로 중앙의 

일방적 발표 및 사후적 의견청취 시도가 발견된다(조혜승, 2011; 김경동･심익섭, 2016; 김철회, 

2017; 주진희･임다회, 2016; 이윤수, 2017; 김태환, 2016; 신현두･박순종, 2018; 박정수, 2016; 

정민석･김동선, 2015; 손정민, 2017). 방폐장 갈등의 경우 결국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이전의 상당 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시도된 바 

있다(차성수･민은주, 2006).2) 사드배치 갈등의 경우 장관이 지방정부 및 주민들과 직접적 대화

를 시도한 이례적 사례에 속하지만 일방적 추진 이후 갈등이 증폭될 때 시도되었고 그것도 실

질적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닌 비공식적 간담회에 그쳤다. 더욱이 정치적 요인에 의

해 협의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발견된다. 서울시 청년수당에서는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경남도간 갈등에서는 야당 소속 경남도지사

의 간담회 요구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아시아경제, 2016.6.15; 연

합신문, 2010.10.26). 이러한 점에서 지방의 국정참여가 국책사업결정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이

루어지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 이후 정책집행단계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다.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의 국책사업추진은 사후적 의견수렴을 단적으로 

2) 이후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적, 정책결정 단계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실질적 
이해관계(경제적 보상과 위험분산)를 반영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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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중앙정부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지방정부의 동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

하고 지자체의 반발과 저항이 발생하면 사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사전 협의나 의견청취 부족에 대하여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결의대회, 대책위원

회 구성, 집단시위, 공사저지 등과 같은 권력적 수단으로 맞서고 있다. 그에 대해 중앙정부는 

사례별로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 대화와 간담회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

를 강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행명령과 사업권회수 등의 계층제적, 권력적 통제수단을 

활용한다. 지방정부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나 간담회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결

정 번복을 요구하거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사법적 수단에 호소하게 된다. 결국 

중앙-지방간 국책사업 갈등사례에서는 ‘일방적 결정 → 지자체의 반대 및 강경 대응 → 중앙의 

사후적 의견수렴과 계층제적 통제 → 지자체의 번복 요구 및 사법적 대응 → 중앙의 일방적 

결정’으로 이어지는 갈등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사후적, 

집행적으로 수렴하는 관행은 국정참여에 대한 의견청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고, 지

방정부의 국정참여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Ⅳ. 국정참여제도의 개선대안

1. 입법과정 참여 개선대안: 지방의 의견반영 보장

이 대안은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제한적, 형식적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다. 지

방정부는 입법과정에 있어서 청원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고(국회법 §123), 행정부 

제출 법률안의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협의 및 입법 예고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하여 참여할 수도 있다(지방자치법 §165). 그러나 제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과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제시된 의견의 반영여부는 오로지 중앙정부의 

의지와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 지방4대 연합체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제시하였으

나 행정부와 국회는 강행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밀도 있게 심사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반영

결과를 통보하며, 타당성이 없어 반영하지 못한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의견의 반영에 대한 책임을 중앙정부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일본은 

특정의 지방정부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의 제정에는 해당 지방정부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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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헌법 §95). 우리의 경우 헌법은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

과 국회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제출된 지방정부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담보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의 경우 특별한 지위로 인하여 해당 지방정부관련 법

률의 제출에 있어서 강력한 의견 제시 및 반영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제주도 

설치 특별법에는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

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

고 지원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일정한 기간(3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9).

제주도에 한정된 규정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선례가 없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보다

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사례를 확대 적용하되, 중앙-지방간 역

할분담이나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세 등 지방자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에 대해서

는 지방4대 협의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

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를 들어 통보해 줄 것을 규정하

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나 환경 등에 관한 개별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의 참여규정도 단순히 의

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2. 국가계획수립에 대한 참여 개선: 구체적･직접적 참여 강화

국가계획수립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새로운 지식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 

장치라기보다는 의견수렴 절차를 갖추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비판이나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은 선언적, 포괄적, 그리고 간접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17)은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

을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44)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22)에는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지방4대 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간접적 의견투

입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에 대한 선언적･포괄적 규정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이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같이 지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와 유사하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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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반영여부를 알려주고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이유 통보를 의무

화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간접적 참여나 대리참여 문제도 가능한 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4대 협의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법보다

는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을 참여시켜 직접적 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기본 전제로 

위원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은 민간인이나 총리가 담당하더라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수시로 참여한다면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심의결과는 국회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결과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것이다. 

3. 협의･조정제도 개선: 대등성과 공정성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협의･조정 제도는 상호 대등하고 공정한 수준에서 대화하고 협의할 수 있

는 장치가 아니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토기본법에는 국토종합계획과 지자체 종합계획이 

상충될 경우 국토부장관이 조정을 요청하고,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토정

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토기본법 §20). 사회보장기본법에도 지

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26).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위원회 구성(지방자치법 §168)과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지방재정법 §27의2)에 

있어서도 공정한 협의를 담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등한 수준에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

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과 지자체 종합계획이 상충될 경우 국토부장관이 조정을 요청

할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 국토정책위원회가 아니라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조정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면 국토정책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과 변경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

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닌 중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

이다. 중립적 위원회를 찾기 어렵다면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서 4대 협의체가 참여하도록 규정

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법(§167)에 규정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도 중앙과 지방의 

의견이 공정하게 대변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중앙부처 관련 인사는 13명 중 

8명이고 나머지 5명도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관서의 장과 시도지사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관, 시도지사, 중립적 전문가(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추천) 등으로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이 되도



92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1호

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상의 지방재정부담금심의위원회도 15명 중 11명이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4명만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동안 

회의 개최 실적도 연 1-2회에 그치는 등 활용도가 낮고, 행정안전부 위주의 안건 상정으로 관

계부처의 관심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지방비 부담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다(조임곤, 2016: 

88-89). 따라서 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유사하게 중앙부처 장관, 시도지사, 중앙과 지방이 동등하게 추천한 전

문가로 구성하여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재정부담심의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4. 국책사업추진: 지방의 주도적 참여 제고

중앙정부에 의한 형식적, 소극적, 방어적 국정참여가 아닌 지방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국정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국책사업 추진에서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청취하는 방식에서 탈피

하여 지방정부의 기획과 아이디어 제안을 장려하여 지방주도권(local initiative)을 강화해야 한

다. 예컨대, 사회보장정책에 있어서 기획단계부터 지방정부의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하는 등 지방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대안이 이에 속한다(박혜자, 2008: 155). 영국은 

지역협정이나 지역공공서비스협정을 통해 신규 복지정책에 대한 지역의 선택을 강화하고 있

다. 이러한 서비스협정은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방식이지만 지방정부가 현

지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그에 기초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지방

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과 주정부 관계에서 활용되

고 있는 면책조치(program waiver) 역시 지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이다(Thompson, 

2013: 6-7; Conlan, 2017: 182). 미국은 연방의 사회보장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여건

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주정부

나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방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수정안을 기획하여 제

안하면, 연방정부는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사하고 검토하여 예외조치를 승인한다. 이는 중앙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견제시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기획과 아이디어에 기

초하여 국가정책의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주도적 참여를 강화하는 방식이

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4대 협의체의 국정참여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 때까지는 지방4대 협의체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대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지방정부 대표의 국무회의 참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현실적

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전체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 어려우므로 지방4대 협의체 

대표를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다. 이 대안은 국무회의 구성에 관한 헌법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국무회의 배석자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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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과 지방의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대등한 입

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지방국정참여회의 설립 대안도 명칭만 약간 다

를 뿐 내용은 유사하다(심익섭, 2007: 121). 이 대안은 지역대표성을 가진 공식적인 정책결정기

구를 설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4대 협의체와 다르다. 그리고 양원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역대

표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한다는 점에서 상원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지방국정참여회

의는 지역대표성을 띤 구성원, 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의회의장, 시군구의회의장 등

의 대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지방국정참여회의는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되고 지방자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나 국가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고 결정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대안으로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

이 3가지가 제시된 바 있다. 2012년 10월 이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2015년 5월 김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그리고 2014년 12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이다. 

<표 4> 중앙-지방간 협력기구 대안별 비교

구분 이철우의원 대표 발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김민기의원 대표 발의

법률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
한 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
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안

기구명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장
관, 행안부장관, 시도지사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행안
부장관, 시도지사

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4지방협의체 회원

의장과
부의장

대통령(의장), 시도지사협의회
장(부의장)

국무총리(의장),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부
의장)

대통령(의장), 4지방협의회장
(부의장)

개최수 매 짝수월(임시회 개최 가능) 규정 없음 연1회(임시회 개최 가)

협의내용
중앙-지방 역할 분담, 사무 및 
특행 이양, 지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지방세･지방재정

지방분권정책, 지자체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정책의 변경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중앙-지방 역할 분담, 지방행
정･지방재정･지방세제 관련 사
항, 국가정책 중 지방자치에 영
향을 미치는 사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개 법률의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과 협의대상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 먼저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대안과 그렇지 않은 대안, 시도지사만 참여시키

는 대안과 지방4대 협의체를 포함시키는 대안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 협의대상을 정책에 한정

시키는 대안, 법률까지 포함시키는 대안, 지방분권과 중앙-지방 역할분담에 초점을 두는 대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등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대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10

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공동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다. 자치발전협력회의의 구성과 협의 대상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94   ｢한국지방행정학보｣ 제16권 제1호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발전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구성원이다. 일본의 경우 국가와 지방의 협의의 장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면서 구성원으로 정부측은 내각관방

장관, 특명담당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총리 지명의 국무대신이고, 지방측은 지방6단체 대표

로 구성되며, 이 외에도 의원이 아닌 국무대신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임시적으

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동현, 2016: 32-33; 심재승, 2015: 235). 우리나라의 경우 중

앙측에서는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지방4대 협의체

에서는 각 단체의 대표들이 참석하며, 기타 필요한 경우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 중에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둘째, 자치발전협력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의 범위이다. 일본의 경우 

협의의 대상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지방재정･지방세제 등에 

관한 사항, 경제 및 재정정책, 사회보장에 관한 정책, 교육에 관한 정책, 그 밖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등이다(하동현, 2016: 36; 심재승, 2015: 235). 우리의 경우에도 중앙-

지방간 권한배분, 지방정부의 기구정원과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정부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과 국가정책에 있어서는 중앙부처 장관과 지방4단체 대표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중앙-지방관계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였다. 우

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는 지속적인 지방분권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배･복종관계 또는 중앙

우위의 수직적 통제관계로 규정된다(최길수, 2003; 원구환, 2004; 심익섭, 2007; 박혜자, 2008). 

그러나 기능과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는 제도(구조)의 측면에 더하여 자원측면과 조정양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중앙-지방관계는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에서 점차 대등적 

상호의존관계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하혜수, 2019). 다시 말해 중앙-지방관계는 

전반적으로 중앙우위적 상호의존관계에 있지만, 행정제도(기구정원과 협의조정제도)와 정치

적･인적자원 측면에서 점차 대등적 상호의존관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지방

관계의 진전에 상응하는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지

방정부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국정참여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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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중앙-지방관계와 국정참여 수준 도식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제도(구조)의 경우, 정당공천제의 유지와 지방4대 협의체의 영

향력 미흡을 고려할 때 여전히 중앙지배적 관계에 있다. 조정양식의 경우에도 협상적 조정이나 

설득적 조정보다는 계층제적 조정양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지배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도의 경우 사무, 재정, 감사･통제 측면에서 중앙우위의 상호의존관계

를 보이지만 기구정원과 협의･조정제도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행되

고 있다. 자원측면의 경우 재정적･정보적 자원에서는 중앙우위의 관계에 있지만 정치적･인적 

자원에서는 점차 대등적 상호의존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에 반해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는 중앙-지방관계의 발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행하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여전히 지방의 의견청취 수준에 머

물러 있고 그마저도 제한적, 형식적, 방어적, 소극적, 사후적, 집행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첫째, 

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

하는 데 그치고 있다. 둘째, 국가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는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비판이나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적･소극적 형태를 띠고 있다. 

셋째,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 치우친 비대칭적 특성을 보이

고 있다. 넷째, 국책사업추진에서는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다음 지방정부가 저항하거나 

반대할 때 사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호 협의나 공동결정은 고사하

고 지방정부의 의견수렴조차도 형식적, 소극적, 집행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지방관계와 지방의 국정참여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중앙-지방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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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국정참여제도를 설계해야 하지만, 중앙-지방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의 국정참

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중앙-지방관계가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우위의 

관계에서 점차 상호의존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를 그에 상

응하는 수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국정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견반영 

보장, 구체적･직접적 참여 강화, 대등한 협의･조정제도 강화, 그리고 지방의 적극적 참여 유도

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중앙-지방관계가 다수 영역에서 여전히 중앙우위의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추진이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정책의 결정에 있

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대등한 수준에서 협의할 수 있는 대안, 즉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

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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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분석: 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지방관계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를 분석하면, 첫째, 지방정부

의 입법과정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있다. 둘째, 계획수립에 대한 지방정부 

참여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셋째, 국가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법률에 중앙

-지방간 협의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편향된 비대칭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

지막으로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의견 제시는 주로 정책결정 이후의 집행단계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는 상호 협의나 공동결정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지방의 의견 수렴조차 제한적, 형식적, 방어적, 소극적, 집행적 수준에 그치

고 있다. 그에 따라 중앙-지방관계가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우위적 관계에서 점차 상호의

존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제도를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선

해야 한다. 

주제어: 국정참여, 중앙-지방관계, 정부관계론


